
2020년 제4회 목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주무관 간사 부의장 의장
협

조
이주현 변경석 안준식

2020.09.24.

이헌종

회의명  목포대학교 대학평의원회
회의주관부서  대학평의원회

개최일시 및 장소  2020. 09. 24.(목) 13:30, 본부 3층 대회의실

참석자명단
 의원 16명중 13명 참석
 -참석(13명): 이헌종, 박민호, 변경석, 마승진, 소순열, 이창대, 김정화, 윤상국, 
   안준식, 정태균, 이치헌, 홍창의, 최용희
 -불참(3명): 허재영, 이현운, 이가림

회의진행순서
 1. 개회
 2. 경과보고
 3. 회의안건 상정 및 심의
 4. 폐회

상정안건  1. 목포대학교 학칙 전부개정안
발언요지

  1. 개회
   - 목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성원(재적평의원 16명 중 13명 참석)

  2. 경과보고
   - 2020학년도 제3회 목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낭독
 
  3. 회의안건 상정 및 심의
   - 의장(안건상정): 목포대학교 학칙 전부개정안 
     ․ 교무부처장: 목포대학교 학칙 전부개정에 관한 기본 설명      
     ․ 00위원: 제88조(졸업및학위)의 졸업조건에서 외국인 학생들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조건이 

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학과에 따라 악용할 수 있는 바 등급을 완화하는 등으로 변경하였으면 함
     ․ 교무부처장: 현재 외국인 학생들에게 기존의 졸업조건에 한국어능력시험이 추가되어 있어 졸업에 부담을 

주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 향후 글로벌학부 등 외국인 학생 대량 입학에 대비하고자 함 
     ․ 의장: 학칙 개정 후 하위 규정에 개정사항을 잘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적용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지 교무처에서 

확인하여 주시기 바람
     ․ 00위원: 제26조(단과대학교수회)의 심의·의결사항에 학생 징계 사항을 추가하여 징계에 관한 사항이 빠르

게 진행되었으면 함
     ․ 의장: 학생처 징계규정 개정시 징계업무처리의 기한을 반영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음
     ․ 00위원: 제123조(학칙개정절차) 등 교수평의회와 교수회의 대의기구 등의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
     ․ 의장: 학칙 전반에 걸친 용어 정의를 차후 학칙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.



    ․ 의장: 전 위원 기타 의견 없으므로 “원안가결” 하기로 의결함.
  4. 폐회
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

비     고  
붙     임  1. 등록부


